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59,502,729 52,785,082

일반회계 1,445,863,791 43,375,914

특별회계 313,638,938 9,409,168

공기업특별회계 232,894,945 6,986,84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82,010 47,4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4,156,953 2,824,7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7,155,982 4,114,679

기타특별회계 80,743,993 2,422,320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6,595,409 197,862

수질개선특별회계 13,257,420 397,72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0,219,567 606,587

기반시설특별회계 384,571 11,537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30,917 3,92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42,405 70,27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1,733 44,452

주택사업특별회계 104,418 3,13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3,112,866 993,386

지하수특별회계 3,114,687 93,441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398,88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7,500,000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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